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입주자모집공고 (조합원취소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4.17(금) ]

단지 주요정보 및 사업주체,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분양문의) 054-602-80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  사업주체,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자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두산건설(주) 신영부동산신탁(주)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라인엔지니어링 ㈜신화에프이씨

123-82-77263 110111-0194277 110111-7126835 5,769,709,000 813,736,055 1,342,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10.(일) ~ 
2026.05.11.(월)

2일간, 10:00 ~ 17:00

2026.05.18.(월) ~ 
2026.05.20.(수)

3일간, 10:00 ~ 17:00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PC·모바일)
청약홈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301-15번지)
⦁문의 : ☎ 054-602-8000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 주택과–12423호(2026.04.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2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9층, 9개동 총 1,372세대(조합원 906세대, 일반분양 403세대 포함) 금회 조합원취소분 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2세대(기관추천 6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4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9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
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15

1 074.9524A 74A 74.9524 27.3963 102.3487 51.4508 153.7995 37.1071 1 - - - - - - 1 -

2 084.7657A 84A 84.7657 30.8817 115.6474 58.1871 173.8345 41.9654 49 5 5 11 1 4 26 23 1

3 084.7696B 84B 84.7696 31.3329 116.1025 58.1898 174.2923 41.9673 13 1 1 3 - 1 6 7 -

합  계 63 6 6 14 1 5 32 31 1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74A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 - 1 -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장애인 - 1 1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5 1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11 3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4 1 5

합   계 - 26 6 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6.6.18 2026.07.12. 2026.10.12. 2027.04.12. 2028.03.13. 2028.08.14. 2028.12.12.

74A 1  106동 (5호) 5~9층 1 100,440,340 349,359,660 - 449,800,000 10,000,000 12,49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57,430,000

84A 49

 101동 
(1,3,4,5호)
 102동
(3,4호)
 103동
(1,2,3호)
 104동
(1,2,3호)
 105동
(1,2,4호)
 107동
(1,2,3호)
 108동 
(1,2,3,5호)

1층 1 111,181,070 386,718,930 - 497,900,000 10,000,000 14,895,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174,265,000

2층 2 112,319,900 390,680,100 - 503,000,000 10,000,000 15,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3~4층 6 113,592,710 395,107,290 - 508,700,000 10,000,000 15,435,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178,045,000

5~9층 8 114,150,960 397,049,040 - 511,200,000 10,000,000 15,560,000 51,120,000 51,120,000 51,120,000 51,120,000 51,120,000 51,120,000 178,920,000

10~14층 4 114,731,540 399,068,460 - 513,800,000 10,000,000 15,69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179,830,000

15~19층 8 115,423,770 401,476,230 - 516,900,000 10,000,000 15,845,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180,915,000

20~24층 9 116,227,650 404,272,350 - 520,500,000 10,000,000 16,025,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82,175,000

25~29층 4 117,143,180 407,456,820 - 524,600,000 10,000,000 16,23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183,610,000

30~34층 5 118,058,710 410,641,290 - 528,700,000 10,000,000 16,435,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185,045,000

35층이상 2 119,197,540 414,602,460 - 533,800,000 10,000,000 16,690,000 53,380,000 53,380,000 53,380,000 53,380,000 53,380,000 53,380,000 186,830,000

84B 13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3호)
 108동 (4호)

2층 1 111,404,370 387,495,630 - 498,900,000 10,000,000 14,945,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174,615,000

5~9층 4 113,235,430 393,864,570 - 507,100,000 10,000,000 15,355,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50,710,000 177,485,000

10~14층 2 113,793,680 395,806,320 - 509,600,000 10,000,000 15,48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178,360,000

15~19층 4 114,485,910 398,214,090 - 512,700,000 10,000,000 15,635,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179,445,000

30~34층 2 117,098,520 407,301,480 - 524,400,000 10,000,000 16,22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52,440,000 183,540,000

▣  분양대금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504-821395 신영부동산신탁(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

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 신혼부부 특별공급 I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유의사항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청약신청 자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미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미시 / 경상북도)
그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액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6-101-0001700 호 21,076,9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기타 사항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계약자는 계약금(분양대금의 5%) 완납 후 15일 이내 지정된 은행으로 방문하여 중도금 대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중도금 대출 미신청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되지 아니할 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홈페이지(https://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접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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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세대]

 [단위 : 세대, 원]

054-602-8000분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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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com         |
시행 :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시공 : 두산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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